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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지방법원 경주지원

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3가합1839  당이

원       고 주식회사 우리 행

소송 리인 법 법인 우 담당변 사 

피       고 1. 주식회사 한  ●●

2. 삼  △△이 주식회사

3. 주식회사 씨 ◎

4. 임●●

5. 주식회사 아    

6.   

7. ○○

8. 주식회사 구○○○○

9. 신용보증

피고 8, 9  소송 리인 변 사 근

변  종 결 변 (피고 1. 2. 5. 6. 7.에 하여)

2014. 8. 22.(피고 3. 4. 8. 9.에 하여)

 결  고 2014. 10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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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 원고  피고 주식회사 씨 ◎에 한 주  청구  소   청구  소, 피고 

주식회사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에 한 소를 각 각하한다.

2. 원고 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, 삼  △△이 주식회사, 임●●, 주식회사 아 

   ,   에 한 주  청구를 각 각한다.

3. 주식회사 GG산업과,

  가.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 사이에 별지 1 목  1항 재 ●●에 하여 

2012. 7. 19., 같  목  2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26.,

  나. 피고 삼  △△이 주식회사 사이에 같  목  3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

7. 19.,

  다. 피고 임●● 사이에 같  목  5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19.,

  라. 피고 주식회사 아     사이에 같  목  6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

30.,

  마. 피고    사이에 같  목  7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30.

  각 체결  ●●양도양 계약  각 취소한다.

4. 주식회사 포 ◎건 에게,

  가.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  별지 1 목  1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

19., 같  목  2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26.,

  나. 피고 삼  △△이 주식회사는 같  목  3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

19.,

  다. 피고 임●●  같  목  5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19.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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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. 피고 주식회사 아     같  목  6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30.,

  마. 피고    같  목  7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30.

  각 체결  ●●양도양 계약이 각 취소 었다는 취지  통지를 하라.

5. 별지 2 목  재 부동산에 하여,

  가. 피고 ○○과  ◎ 사이에 2012. 12. 5. 체결  증여계약  취소한다.

  나. 피고 ○○   ◎에게 창원지 법원 남해등 소 2012. 12. 5.  16196

 마  소 권이 등  말소등 차를 이행하라.

6. 소송 용  원고 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, 삼  △△이 주식회사, 임●●, 주

식회사 아    ,   , ○○ 사이에 생  부분   피고들이, 원고  피고 

주식회사 씨 ◎, 주식회사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 사이에 생  부분  원고가 

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○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, 삼  △△이 주식회사, 주식회사 씨 ◎, 임●●, 주식

회사 아    ,   에 한 주  청구취지: 주식회사 GG산업과, 피고 주식회사 

한  ●● 사이에 별지 1 목  1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19., 같  목  

2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26., 피고 삼  △△이 주식회사 사이에 같  목

 3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19., 피고 주식회사 씨 ◎ 사이에 같  목  

4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19., 피고 임●● 사이에 같  목  5항 재 ●

●에 하여 2012. 7. 19., 피고 주식회사 아     사이에 같  목  6항 재 ●

●에 하여 2012. 7. 30., 피고    사이에 같  목  7항 재 ●●에 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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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7. 30. 각 체결  ●●양도양 계약  각 취소하고,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, 

삼  △△이 주식회사, 주식회사 씨 ◎, 임●●, 주식회사 아    ,    주

식회사 포 ◎건 이 2013. 1. 2. 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3 1  공탁한 

733,665,933원에 한 공탁 출 청구권에 하여, 2013. 1. 2. 구지 법원 경주지원 

2013 2  공탁한 538,367,914원에 한 공탁 출 청구권에 하여, 2012. 11. 

16. 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2 909  공탁한 121,792,000원에 한 공탁 출

청구권에 하여 원고에게 각 ●●양도  사 시를 하고, 한민국(소  구지

법원 경주지원 공탁 )에게  각 ●●양도  통지를 하라.

○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, 삼  △△이 주식회사, 주식회사 씨 ◎, 임●●, 주식

회사 아    ,   에 한  청구취지: 주  3, 4항  주식회사 GG산업

과 피고 주식회사 씨 ◎ 사이에 별지 1 목  4항 재 ●●에 하여 2012. 7. 

19. 체결  ●●양도양 계약  취소하고, 피고 주식회사 씨 ◎는 주식회사 포 ◎건

에게  ●●양도양 계약이 취소 었다는 취지  통지를 하라.

○ 피고 ○○, 주식회사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에 한 청구취지: 주  5항  

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3타 1  당 차에 하여 같  법원이 2013. 12. 11. 작

한 당   원고에 한 당액  0원에  178,966,475원 , 피고 주식회사 구

○○○○에 한 당액  27,012,249원에  20,433,198원 , 피고 신용보증 에 

한 당액  329,158,036원에  248,988,936원 , 피고 신용보증 에 한 당

액  378,629,705원에  286,411,381원  각 경 하고, 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3

타 2  당 차에 하여 같  법원이 2013. 12. 11. 작 한 당   원고에 한 

당액  0원에  131,179,798원 , 피고 주식회사 구○○○○에 한 당액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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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여신거래약 2여신거래약

날짜 2010. 10. 1. 2012. 2. 29.

여 500,000,000 원 500,000,000 원 

출과목 업운 일 자 출 업운 일 자 출

이자 CD연동 리 + 1.54 % 리 + 4.29 %

지연 상 3개월 미만 연 17% 고 연 17%

19,799,583원에  14,977,234원 , 피고 신용보증 에 한 당액  241,268,005

원에  182,505,233원 , 피고 신용보증 에 한 당액  277,530,014원에  

209,935,336원  각 경 하며, 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2타 535  당 차에 

하여 같  법원이 2013. 12. 11. 작 한 당   원고에 한 당액  0원에  

29,825,426원 , 피고 신용보증 에 한 당액  55,265,300원에  41,494,929원

, 피고 신용보증 에 한 당액  63,686,572원에  47,731,517원  각 경

한다.

이 유

1. 사실

  가. 원고  주식회사 GG산업(이하 ‘GG산업’이라 한다)에 한 ●●

    1) 원고는 GG산업에게 아래  같  여신거래약 에 라 합계 10억 원  출하

고,  각 출 당시 GG산업  이사인  ◎  GG산업  원고에 한 채 를 

연 보증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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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연 19%

출 한

2011. 9. 30. 지

(이후 출 한  

2012. 9. 28.  연장)

2013. 2. 29. 지

상 법 만 일 일시 상 만 일 일시 상

    2) GG산업이 1여신거래약 에 른 출 한이 경과하도  원리  상  지

체하고, 2012. 9. 28.부  2여신거래약 에 른 이자  지  연체하여 한  이

익  상실하자 원고는 GG산업과  ◎  상  구지 법원 2012가단59661  

여  등 청구  소를 하여 2013. 2. 6.  법원 부  ‘GG산업과  ◎  연

하여 원고에게 516,165,232원과 그  511,240,653원에 하여 2012. 11. 10.부  

2012. 11. 22. 지 연 17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각  계산한 

돈  지 하라’는 내용  결  고 았고,  결  그  었다.

  나. GG산업  재산 처분

    GG산업  자 인 상태에 , 2012. 7. 19. 피고 주식회사 한  ●●(이하 ‘피고 

한  ●●’이라 한다)과 사이에 별지 1 목  1항 재 ●●에 하여, 피고 삼 

 △△이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삼  △△이’라고 한다)  사이에 같  목  3항 

재 ●●에 하여, 피고 주식회사 씨 ◎(이하 ‘피고 씨 ◎’라고 한다)  사이에 같  

목  4항 재 ●●에 하여, 피고 임●●과 사이에 같  목  5항 재 ●●에 

하여, 2012. 7. 26. 피고 한  ●●과 사이에 같  목  2항 재 ●●에 하여, 

2012. 7. 30. 피고 아    과 사이에 같  목  6항 재 ●●에 하여, 피고 

  과 사이에 같  목  7항 재 ●●에 하여 각 ●●양도양 계약  체결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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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 이를 채 자인 주식회사 포 ◎건 (이하 ‘포 ◎건 ‘이라 한다)에게 통지하

다.

  다. 원고  ●●가압

    원고는 GG산업  상   출  ●● 555,467,621원  청구 액  하여 

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2카단1034  GG산업  포 ◎건 에 한 공사 ●●(별

지 1 목  재 각 ●● 포함, 이하 별지 1 목  재 각 ●●  ‘이 사건 ●●’이

라 한다)에 하여 ●●가압 를 신청하여 2012. 9. 28.  법원 부  가압  결

(이하 ‘이 사건 가압 결 ’이라 한다)  았는데,  결  2012. 10. 4. 포 ◎건

에게 송달 었다.

  라. 당 차

    1) 한편, 포 ◎건  GG산업에 한 공사 , 2012. 11. 16. 구지 법원 

경주지원 2012 909  121,792,000원 , 2013. 1. 2. 구지 법원 경주지원 

2013 1  733,665,933원 , 2013. 1. 2. 구지 법원 경주지원 2013 2

 538,367,914원  각 공탁하여  공탁 에 하여  법원 2012타 535, 2013타

1, 2013타 2  당 차가 개시 었다.

    2) 피고 신용보증 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씨 ◎, 임●●, 아  

  ,    등  상  구지 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  사해행 취소  

소를 하여 2013. 10. 18.  법원 부  GG산업과  피고들 사이에 체결   

각 ●●양도계약  모  취소한다는 결  고 았고,  결  그  었

다.

    3) 구지 법원 경주지원  2013. 12. 11. ① 2013타 1  당 차에  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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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할 액 734,799,990원  1  추심권자인 피고 구○○○○에게 27,012,249원, 1

 가압 권자인 피고 신용보증 에게 329,158,036원, 1  가압 권자인 피

고 신용보증 에게 378,629,705원  당하는, ② 2013타 2  당 차에  실  

당할 액 538,597,602원  1  추심권자인 피고 구○○○○에게 19,799,583원, 

1  가압 권자인 피고 신용보증 에게 241,268,005원, 1  가압 권자인 

피고 신용보증 에게 277,530,014원  당하는, ③ 2012타 535  당 차에  실

 당할 액 119,051,872원  1  가압 권자인 피고 신용보증 에게 

55,365,300원, 1  가압 권자인 피고 신용보증 에게 63,686,572원  당하는 

내용  각 당 를 작 하 고, 원고는  각 당 일에 출 하여 피고 구○○○○, 

신용보증 에 한 당   555,467,621원에 하여 각 이 하 다.

  마.  ◎  재산 처분

     ◎  역시 자 인 상태에  2012. 12. 5. 피고 ○○과 사이에 별지 2 

목  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하여 증여계약  체결하고, 같

 날 피고 ○○ 명  소 권이 등 를 마쳤다.

【인 근거】 ○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아    ,   , ○○: 민사소

송법 208조 3항 1 , 257조( 변  결)

      ○ 피고 임●●: 민사소송법 208조 3항 3 (공시송달에 한 결)

             ○ 피고 씨 ◎,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: 다  없는 사실, 갑 1 증

 1, 2, 2 내지 5 증, 6 증  1, 2, 7 증  1, 2, 8 증  

1, 2, 자 1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피고 씨 ◎,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 본안  항변에 한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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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피고 씨 ◎

    원고가 GG산업과 피고 씨 ◎ 사이  2012. 7. 19. ●●양도양 계약이 사해행

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 주    그 취소  원상회복  구함에 하

여, 피고 씨 ◎는 피고 씨 ◎가 2014. 1. 7. GG산업에게  ●●양도양 계약 해지 

통지 를 송하고, 같  날 포 ◎건 에게 ●●양도철회 통지 를 송하여 사해행

 취소  목 이 이미 달 었 므  원고  피고 씨 ◎에 한 주    

청구는 권리보 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는 취지  주장한다.

    살피건 , ●●자취소권  사해행  이루어진 채 자  재산처분행 를 취소하

고 그 원상회복  구하  한 권리  사해행 에 해 일탈  책임재산  채 자에

게 복귀시키  한 것이므 , ●●자가 사해행 를 이  익자를 상  그 사해

행  취소  원상회복  구하는 소송  하여 그 소송 계속  사해행  해

, 해지 또는 타  사  ●●자가 그 사해행  취소에 해 복귀를 구하는 재

산이 벌써 채 자에게 복귀  경우에는,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그 ●●자취소소송  

이미 그 목 이 실 어  이상 그 소에 해 보할 권리보  이익이 없어지는 

것이다( 법원 2008. 3. 27. 고 2007다85157 결 참조).

    이 사건에 하여 보건 , GG산업이 2012. 7. 19. 피고 씨 ◎에게 별지 1 목  

4항 재 ●●  양도한 사실  앞  본  같고, 다 1, 2, 3 증  각 재에 

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씨 ◎가 2014. 1. 7. GG산업에게 2012. 7. 19. 체

결   ●●양도양 계약  해지한다는 통지 를 송하고, 같  날 포 ◎건 에게 

●●양도철회 통지 를 송하여  ●●양도철회 통지 가 2014. 1. 8. 포 ◎건 에

게 도달한 사실  인 할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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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 씨 ◎가 GG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 ●●양도양

계약  해지하고, 포 ◎건 에게 ●●양도철회 통지 를 송하여  통지 가 포 

◎건 에게 도달함 써 결국  ●●  GG산업  책임재산  복귀 었다고 할 것

이므 , 원고가 사해행  취소  원상회복  구하는 청구는 이미 그 목 이 실 어

  이상 ●●자취소소송에 하여 보할 권리보 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. 

라  피고 씨 ◎   항변  이  있다.

  나. 피고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

    피고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, 원고  이 사건 가압  결  피고 한  ●

●, 삼  △△이, 씨 ◎, 임●●, 아    ,    ●●양도통지가 포 ◎건 에

게 송달  이후에 송달 어 효이므 , 원고는 당이  소송  할  있는 ●●

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 피고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에 한 소는 당사자

격이 없는 자가 한 것  부 법하다고 항변한다.

    살피건 , ●●자가 사해행  취소  함께 익자 또는 득자 부  책임재산

 회복  구하는 사해행 취소  소를 한 경우 그 취소  효과는 ●●자  익

자 또는 득자 사이  계에 만 생 는 것이므 , 익자 또는 득자가 사해행

 취소 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 하는 가액 상  하여야 할 를 부담한다

고 하 라도 이는 ●●자에 한 계에  생 는 법 효과에 불과하고 채 자  사이

에  그 취소  인한 법 계가 는 것  아니고, 그 취소  효 이 소 하여 

채 자  책임재산  회복 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( 법원 2006. 8. 24. 고 

2004다23127 결 참조).

    이 사건에 하여 보건 , 이 사건 가압 결  당시 이 사건 ●●  이미 3자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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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 ◎건 에 한 항요건  갖추어 양도 어 결국 이 사건 가압 결  존재하지 

아니하는 ●●에 한 것  가압  효 이 없고( 법원 2010. 10. 28. 고 

2010다57213, 57220 결 참조), 그  같이 이 사건 가압  결 이 효 이 없는 것이 

었다면, 그 후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씨 ◎, 임●●, 아    ,   

이 사해행  취소  인한 원상회복 를 부담한다고 하 라도 이미 효   가

압 결 이 다시 효  는 것  아니라고 할 것이다. 

    이 사건 가압 결 이 효인 이상 원고는  당 차에  당요구 없이도 당연

히 당    있는 ●●자에 해당하지 않고, 법하게 당요구를 하지도 않았

므 , 원고는  당 차  당 일에 출 하여 당 에 한 실체상  이 를 신

청할 권한이 없다.

    라  원고가 당 일에  한 이 신청  부 법하고, 이를 탕   원

고  피고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에 한 소 역시 원고 격이 없는 자에 하여 

 것  부 법하므 , 피고 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  항변  이  있다.

3.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임●●, 아    ,   , ○○에 한 청구에 

한 단

  가. 사해행  립

     인 사실에 하면, GG산업이 채 과상태에 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

이, 임●●, 아    ,   에게 별지 목  재 1, 2, 3, 5, 6, 7항 개 각 ●●

 양도하고,  ◎이 역시 채 과상태에  2012. 12. 5. 피고 ○○과 사이에 이 

사건 부동산에 하여 증여계약  체결함 써 원고를 롯한 일 ●●자들  해할 

사  사해행 를 하 다고 추인할  있고, 이에 한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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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, 임●●, 아    ,   , ○○  악 도 추 다.

  나. 원상회복  법

    1)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임●●, 아    ,   

      원고는, 사해행  취소에 른 원상회복 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임

●●, 아    ,   , 주 , 포 ◎건 이 공탁한 공탁 출 청구권  원

고에게 양도하여야 하고, , 포 ◎건 에게  각 ●●양도양 계약이 취소

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      살피건 , 사해행  취소에 른 원상회복  공탁 출 청구권  ●●자에게 

양도하는 법  사해행  취소 에 당 가 어 당 이 공탁 었  

 하는 것이므 , 앞  본  같이  당 차에  당 가 거나 당 이 

공탁 지 않  이상 원고   주  청구는 이  없다.

      라  사해행  취소에 른 원상회복  피고 한  ●●, 삼  △△이, 임

●●, 아    ,    포 ◎건 에게  각 ●●양도양 계약이 취소 었다는 

통지를 할 가 있다.

    2) 피고 ○○

      사해행  취소에 른 원상회복  피고 ○○   ◎에게 이 사건 부동산

에 하여 마  소 권이 등  말소등 차를 이행할 가 있다.

4. 결

  그 다면 원고  피고 씨 ◎에 한 주  청구  소   청구  소, 피고 

구○○○○, 신용보증 에 한 소는 부 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  피고 한  ●●, 

삼  △△이, 임●●, 아    ,   , ○○에 한 주  청구는 이  없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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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며, 원고   피고들에 한  청구는 이  있어 인용하  하여 주 과 

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사

            사 조

            사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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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1 목 )

●●의 표시

1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210,000,000원.

2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752,930,000원.

3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26,287,800원.

4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7,592,640원.

5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77,000,000원.

6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38,883,739원.

7. GG산업이 포 ◎건 에 하여 가지는 공사 ●●   108,524,526원. 끝.



- 15 -

( 2 목 )

부동산의 표시

경남 남해군 면 포리  끝.


